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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방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인 소방예산을 증가시
킬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소방예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 소방사업비예산, 사회·경제적 요인, 소방수요 간의 관계를 살
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과거의 연구와 이론적 분석을 통하여 5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통계적 방법은 회귀분석과 t검증이다. 가설의 검증 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과 소방사업비 예
산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이고 있었으며, 사회·경제적인 요인도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조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관계를 보이고, 구급, 잠재적 수요변수는 유
의적이지 않았다. 

Abstract  Fire service budget must be increased continually to supply sufficient fire service for safety life of 
people. A way to increases fire service budget is to plan and improve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ystem. 
The purpose of this articles is to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nd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investment budget, socioeconomic factor, fire service demand. To do this, this study 
sets up five hypotheses based on the theoretical backgrounds and the past research. The statistical methods used 
for the verification of hypotheses a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t test. The analysis showed that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was positive significant variable for fire service investment budget and fire service budget 
and socioeconomic factor was a positive significant variable for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And the 
analysis showed that fire and rescue variable of fire demand factor were positive significant for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Key Words : Earmarked Tax, Fire Service Budget, Fire Service Demand,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Socioeconomic Factor. 

1. 서론

최근 대형 재난이 많이 발생한 후에 밝혀진 우리나라 
재난관리의 주요한 문제점은 재난예방대책과 대응자세의 
불완전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외의 문제점으로 소방 
장비의 부족과 사전훈련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는데[1], 이

런 문제점은 예산부족에서 발생한다. 즉, 재난관리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려면 새로운 재난관리 장비의 도입, 매뉴
얼의 작성, 핵심 사업의 수행 등의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
만, 이런 사업을 하려면 먼저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소방서비스 제공의무가 광역자
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소방재정은 광역자치단체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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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에 계상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2012년도 기준
으로 소방재정이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도 예
산의 2.95%정도로서 절대적인 금액과 재정비중도 매우 
적다[2]. 이러한 결과는 광역자치단체의 집행부와 지방의
회가 소방분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소방예산을 충분
히 배정하지 않고, 중앙정부가 이전재원을 충분하게 제공
하지 못하는데 따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큰 요인
은 광역자치단체의 낮은 재정자립도에 있다고 생각된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광역자치단체들은 소방분야에 대한 
예산보다는 경제발전과 사회복지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
하기 때문에 소방분야는 노후화된 소방장비와 적은 소방
관을 보유하게 되어 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
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복지부문에 관한 
논쟁에 따라 소방분야에 대한 중앙정부의 획기적인 지원
을 기대할 수 없고, 지방정부도 경제적 불황에 따른 세수
감소로 인하여 소방재원의 확대를 바라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소방부문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개선하
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소방재원의 조달방안으로 시·도의 목적세
인 지역자원시설세를 두고 있으나, 2012년의 경우 지역
자원시설세 세입은 현행 소방예산의 29.9%에 불과하다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12).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서비스의 재원확보수단으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소방서비스의 혜택을 받
은 사람들이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지역자원시설세 설계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과세대상을 건축물, 
선박 등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산을 소유한 자
는 혜택에 비하여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반면, 다
른 위험자산의 소유자나 구급서비스 등을 받는 수혜자들
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고 소방서비스의 혜택만을 
받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
역자원시설세에 관한 이론적, 실증적 연구가 미비하고 또
한 지방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즉,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수와 그에 따른 성과를 연결하여 분
석하지 못하였으며, 소방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는 자산이
나 수혜자들에 대한 세원을 확보하려는 노력이 부족하였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연 사회적 경제
적 환경과 관련되어 있고, 소방수요, 소방력 증가에 기여
하고 있는 지를 조사하고자 한다. 만약 본 논문의 결과, 
지역자원시설세가 환경, 소방수요, 소방력과 유의미한 관
계가 없을 경우, 현재의 지역자원시설세 제도에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현실에 맞게 지역자원시설세를 개편해

야 한다는 정책적 제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2. 이론적 연구

2.1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서비스는 대표적인 지방공공재로서 비배제성과 
비경합적 소비의 특성이 있다. 그런데 주민들은 동질의 
소방서비스를 받으면서 소방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부담
하지 않고 무임승차하고 있다. 즉, 소방서비스는 서비스
를 향유하고 있는 소비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정부가 세금을 징수하여 집합적 공여에 따라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양질의 소방서비스를 원하는데 소
방재원이 부족한 경우, 주민들이 추가적인 재원을 부담해
야 한다. 이렇게 주민들이 서비스 비용을 부담할 때, 비용
과 편익의 대응원칙을 따라 부담액을 결정해야 한다. 즉, 
편익을 향유한 사람이 적절한 부담을 담당할 때, 형평성
과 효율성이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3]. 

목적세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하여 일반인의 담세력
을 평가하여 특정한 목적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수단
이다. 이러한 목적세는 특정한 행정서비스를 향유하는 자
가 그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공평성을 확보함
과 동시에 특정한 행정서비스에 선호도를 나타내게 하여 
효율성을 증진시키려는 의도가 있다. 그런데 지방행정서
비스는 중앙행정서비스에 비하여 수혜혜택이 지방에 한
정되어 수혜자를 알아내기가 쉽고, 또한 선호도를 쉽게 
알 수 있어서 지방목적세가 더 효율적으로 평가된다. 최
근 우리나라는 계속되는 경기불황과 재정적자로 인하여 
목적세를 통하여 세입을 증대하자는 주장이 제시되고 있
다. 또한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정된 
생활을 위협하는 소방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재원이 부족한 현실에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안정적이고 
계속적인 소방재원이 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일반
조세와 달리 편익의 원칙에 따른 과세방법으로서 수익자
부담요소가 있기 때문에 국민으로 부터의 거부감이 적다. 
또한 지출용도가 상대적으로 분명하고, 특정한 재정지출
에 필요한 신 세목의 도입이나 세율인상에 따른 조세저
항이 적어 세원확보가 쉬운 편이다. 그러나 목적세가 가
지고 있는 가장 큰 한계점은 목적세의 부과대상과 행정
서비스의 수혜자가 얼마나 일치하고, 과연 수혜정도에 비
례하여 목적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에 있다. 만약 수혜받
는 자의 수혜정도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목적
세의 세원확보가 정당성을 잃게 된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종전의 지역개발세와 공동시설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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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된 세목이다. 지방세법 제141조를 근거로 보면 지역
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특정자원(양수발전용수를 제외
한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
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및 원자력발전·화력발전)과 특정
부동산(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그 밖의 공공
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 선박 및 토지)
이다. 지역자원시설세 중에서 소방재원으로 이용할 수 있
는 부분은 특정부동산에 따른 세금으로서 현재 특정 부
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시설에만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는 소방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시·
도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고 있으나, 과세
대상이 적고 낮은 세율구조로 되어 있어 소방재원 확충
이 매우 어렵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전체 11개의 
지방세목 중에서 세수비중이 최하위권이다. 특히, 특별
시·광역시 지역에 비해 도 지역의 지역자원시설세가 매우 
빈약하여 시․도간 세수격차가 크므로 이를 조정할 수 있
는 제도적 보완장치가 필요하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의 주요한 세입항목인데, 
이러한 소방예산은 경상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로 사용된
다. 여기서 경상적 경비는 현재의 서비스를 생산하는 비
용이고, 투자적 경비는 미래에 제공되는 서비스 비용으로 
자본형성효과를 가져온다. 2012년 소방예산에서 행정운
영경비 비중은 75.3%정도인데(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12), 행정운영 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인건
비, 물건비, 기관운영비, 이전적 지출을 포함하는 경비를 
말한다. 이렇게 경상적 경비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
중이 높기 때문에 현대적인 소방시설과 장비, 기술의 도
입에 대한 투자를 못하여 결과적으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최근 투자적 경비는 조금씩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나, 2012년 사업비가 소방예산에서 차
지하는 비중은 24.7% 정도로서 여전히 낮다. 투자적 경
비의 비중이 낮을수록 미래의 소방서비스의 질과 양이 
약화되므로, 소방서비스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하여 사업
비의 비중을 증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의 
목적에 맞게 소방서 신설이나 고가의 장비구입 등에 투
자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검사나 위험물제조소 등의 
확인 시에 필요한 검사기구나 장비가 부족하고 자료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어 실무자의 일시
적인 판단에 의하여 화재예방을 하고 있다. 따라서 화재
발생환경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화재예방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투자적 경비도 필요하다. 
그런데 실증적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는 소방수요의 
증가에 비하여 사업비 예산의 증가는 전체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4]. 

2.2 사회·경제적 요인과 지역자원시설세

1970년대 후반부터 사회·경제적 요인과 화재발생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연구가 시작되었는데, 대부분의 연구가 
사회·경제적 요인과 화재발생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설
정한 다음,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5]. 이러한 연구
들을 통하여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화재발생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할 수 있었다. Murrey는 화재건수
는 일반요인 및 사회구조 요인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방화는 일반 요인 및 사회적 요인과 유의적인 상
관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6]. 사례분석 방법을 사용한 
Ducic과 Ghezzo는 화재는 인적 요인에 의존한다고 결론
을 내렸으며[7], Duncombe는 인구밀도가 소방력을 배치
하는데 가장 영향력 있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화재예방, 건물배치 및 도시계획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8]. 또한 소방수요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소방력 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결정하기 위
해서는 사회·경제적 요인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 2011년 화재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화재 중에
서 주거지역 화재가 차지하는 비율이 24.2%로서 가장 높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구밀도가 높고 주거
가 밀집된 지역에 더 많은 소방력을 배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화재, 구조, 구급 건수와 같
은 소방수요는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따라서 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소
방재원도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라 적절하게 증감되어
야 한다. 일반적으로 사회·경제적 요인에 속한 변수로 소
득, 산업화와 도시화와 같은 사회·경제적 변수, 인구수 및 
인구밀도와 같은 인구변수들이 사용된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소득과 인구밀도가 높고, 산업화·도시화가 진전된 
지역이 소득과 및 인구밀도가 낮고, 산업화·도시화가 진
전되지 않은 지역보다 지역자원시설세를 더 많이 부과해
야 한다. 만약 소방재원을 근거가 없이 무조건 증액만을 
하면 주민의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소방조직의 
기구, 인원, 장비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하지 않고 소방
재원을 많이 징수하여 소방력을 과다하게 배치하면 소방
조직의 유지비용이 증가하여 경제성을 저해하고, 적절하
지 못한 규모를 유지함에 따라 규모의 비경제도 발생하
게 된다[9]. 따라서 소방수요와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예측을 실시하여 소방수요와 사회·경제적 
요인의 변화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것이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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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지역자원시설세의 실태분석

소방서비스가 지방정부의 서비스이지만 중앙정부가 
소방정책을 수립하면 지방정부는 소방정책에 따라 소방
력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서비스는 전국적인 표준
화서비스이기 때문에 정부가 재원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은 436억원으로 각 시도 
소방예산의 0.17%에 불과하다(소방행정자료 및 통계, 
2012). 따라서 많은 광역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열악
하고 중앙정부의 보조금도 미비한 상황에서 소방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소방의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
세의 실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해야 할 사항을 알
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2012년도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약 29.9%이다.  소방방재청(또는 행정안전부)에
서 매년 발간하는 통계자료를 보면 2012년 지역자원시설
세(7,503억원)가 1991년(954억원)원에 비하여 786% 증가
하였다. 상승률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402%, 광역
시 937%, 도 1002%로 도의 지역자원시설세 금액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Fig. 1은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
서 차지하는 비율을 연도별로 나타낸 그림인데,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시간이 지나면서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1991년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8%이
었으나, 2012년에는 29.9%로서 지역자원시설세의 비중
이 많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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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시
간이 흐를수록 감소하고 있는 원인은 지역자원시설세의 
과대대상을 확대하지 않고, 세율도 높아지지 않는데 있
다. 더구나 2011년부터 공동시설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통합되면서 세율도 인하되어 앞으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통한 소방재원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뉴질랜드, 독일 등과 같이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화
재로 인하여 이익을 보고 있는 화재보험금 및 손해보험
에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또한 주요한 화재
발생 원인인 전기, 유류사용, 고압가스사용에도 지역자원
시설세를 부과해야 한다. 왜냐하면 전기·유류로 인한 사
고의 피해가 크고, 고압가스화재도 일단 발생하면 폭발성
과 연속성, 확대성으로 인하여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세법에 설정
된 표준세율의 50%까지 가산할 수 있는 탄력세율을 적
용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대형재난의 대비
를 위한 소방재원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일정한 기간 동
안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증가시킬 필
요가 있다. 이때 발생하는 추가적인 재원은 대형재난 대
비를 위한 소방력 확보에 사용되어야 한다. 지역자원시설
세에 10%의 탄력세율만 적용해도 600억원 이상의 소방
예산이 확보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역자원시설세는 
건축물 및 선박의 가액에 따라 체차누진세율 적용하는데 
이러한 체차누진세율을 폐지하고 단일세율제도를 도입하
며, 2011년 개정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인하된 세율도 인
상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연구의 설계

3.1 가설의 설정

최근의 소방예산을 분석하면 소방예산에서 행정운영
경비의 비중이 75%로 소방장비의 현대화, 소방관서의 
신·증축 등에 대한 투자금액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특
히, 점차 도시가 복잡화, 고층화되고 새로운 위험물질이 
다량으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
하기 위해서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상당액이 사업비 예산
(투자적 경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
세가 목적세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자원
시설세는 소방장비나 소방시설의 확충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이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 :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업비예산에 유의적
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소방예산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즉, 광역자치단
체의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면 그 증가부분이 소방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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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의 증가로 이어지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현재 소방과 관련된 재원으로는 광역자치단체의 일반회
계, 지역자원시설세, 국고보조금, 과태료 등이 있는데, 지
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면 그 만큼 광역자치단체에서 일
반회계재원을 적게 배정하여 결과적으로 소방예산의 증
액을 기대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과거의 연구결과를 보면 사회·경제적인 환경변화가 빠
른 지역은 그렇지 않는 지역에 비하여 재난발생의 가능
성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가 빠른 지역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아야 소방수요에 대비한 적정한 소방력을 갖출 수 있
다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많은 연구에서 사용하는 사
회·경제적 요인은 주민 1인당 지역소득인데 소득수준은 
통계청의 지역내총생산액을 사용한다. 지역내총생산액은 
주로 시·도 단위별로 해당지역의 총생산액을 추계하는 지
표로서, 각 시·도내에서 경제활동별로 얼마만큼의 부가가
치가 발생되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본 연구에는 사
회·경제적인 요인과 지역자원시설세간의 관계에 대한 가
설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3 : 사회·경제적인 요인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가설 3에 부가하여 사회·경제적인 
요인이 나은 수도권 지역(광역시 지역)의 지역자원시설
세가 비수도권 지역(도 지역)의 지역자원시설세와 어떠
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
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4 : 수도권 지역(광역시 지역)의 지역자원시
설세는 비수도권 지역(도 지역)의 지역
자원시설세과 유의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과거의 연구 결과를 보면, 소방수요가 많은 지역에 소
방력을 더 배치하여, 신속히 대응할수록 피해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수요에 소방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방수요
가 많은 지역은 소방재원이 증가되어야 하고, 소방수요가 
적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소방재원 금액의 증가가 적어야 
한다. 그런데 소방수요는 크게 잠재적 수요와 발생적 수

요로 나눌 수 있다[10]. 발생적 수요는 화재, 구조, 구급 
등과 같이 즉각적으로 소방력이 투입되어야 해결되는 성
격을 지니고 있으며, 잠재적 수요는 재난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한 예방업무와 소방대상물에 대한 정기적인 관
리와 감독 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의 검증결과, 소방
재원이 소방수요에 의하여 마련되지 않으면 소방재원의 
조달에 정책적인 개선방향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가설 5-1 : 발생적 소방수요(화재, 구조, 구급발생건수)
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양(+)의 영
향을 미친다. 

가설 5-2 : 잠재적 소방수요(소방검사물)는 지역자원
시설세에 유의적인 양(+)의 영향을 미친다.

3.2 연구방법과 연구자료

예산관련변수를 사용할 때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와 
인구변동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하여 1인당 지출액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
원시설세(구 공동시설세 부문의 금액), 소방예산, 사업비
예산, 소방수요를 주민의 수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시·도는 특별시, 광역시, 도 등 16
개 단체이고, 연구대상기간은 2000년부터 2011년까지이
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에 관한 통계자료
는 행정안전부 또는 소방방재청에서 발간하는 소방행정
자료 및 통계 등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이러한 절차를 걸
쳐 얻어진 자료는 SPSS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하였는데, 주요한 통계수단은 결합회귀분석이다. 
본 연구의 연구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상대적으
로 자료가 부족하여 추정치들의 유의도가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어 횡단면자료와 시계열자료를 결합하였다. 이렇
게 하면 단순한 시계열 분석이나 횡단면분석보다 분석내
용을 더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 

결합회귀분석이외에 지역자원시설세 변수가 지역별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 광역시와 도 지역)로 어
떤 차이가 나타나는지 t검정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4. 결과의 분석

4.1 기술통계분석

기술통계란 분석대상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
고 이를 요약한 기초단계의 통계분석이다. 기술통계분석
을 통하여 각 변수별 자료에 대해 평균값, 표준편차,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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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최대치 등 기본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자료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본 논문의 각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Item mean median  SD Q1 Q3

fire budget 0.040 0.038 0.017 0.028 0.050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0.009 0.008 0.003 0.007 0.011

investment  

budget
0.008 0.007 0.006 0.004 0.010

production 18.28 15.85 8.21 13.14 20.70

fire 0.0009 0.0008 0.0003 0.0007 0.001

rescue 0.004 0.003 0.003 0.002 0.005

medical 

emergency 

service

0.024 0.023 0.006 0.020 0.027

inspection 0.017 0.016 0.006 0.013 0.019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통계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
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기술통계분석은 가설검증이나 
통계적 검증을 대신할 수 없으며, 원자료의 전반적인 형
태나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각 변
수에 대한 히스토그램이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 
좌우가 대칭이면 평균과 중앙값이 같다. 만약 평균과 중
앙값의 차이가 크면, 분석목적 및 자료의 특성에 적당한 
대표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Table 1을 보면 1인당 지역내
총생산 변수가 평균과 중앙값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변
수는 차이가 크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우
리나라의 경우 지역 간의 총생산액만이 차이가 있기 때
문이다.  

 

4.2 가설 1의 검증

주민 1인당 지역자원시설세를 독립변수로 하고 사업
비 예산을 종속변수로 하는 가설 1의 검증결과는 Table 
2에 있다. 

[Table 2] Result of hypotheses 1

구 분 Beta t  p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0.283 4.060 0.000

= 0.080  Adjusted =0.075

 F = 16.4873**   D-W : 1.376
  

 ** p<.01

Table 2를 보면 회귀모형의  은 0.080으로 설명력

이 존재하였으며, 모형의 유의성도 존재하였다. Adjusted 

 는 모집단에 회귀모델을 가장 잘 부합시키기 위하여 
 을 수정한 수치인데, 그 값이 0.075로 설명력이 있었
다. 회귀분석에서 특정 독립변수의 계수 값은 다른 독립
변수들의 영향력이 통제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
수 사이의 공통변화 정도를 나타낸다. Table 2의 회귀분
석 결과를 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업비 예산에 유의적
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연구가설 1을 채택할 
수 있었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사업비예산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 목적세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본 논문에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자기상관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Durbin 
-Watson 검증을 이용하여 자기상관 여부를 조사하였다. 
D-W의 d통계량 값이 2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0과 4에 가까우면 자기상관이 존재한다고 판단
한다. 본 연구에서의 d통계량은 1.376이므로 계열상관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그런데 소방예산의 70%는 경상비인데 경상비의 대부
분이 인건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경상
적 경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소방관과 어떤 관계
에 있는지 조사하기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독립변수
로 하고 주민 1인당 소방관변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나 있다.  
 
[Table 3] Result of regression  

 Item Beta t  p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0.087 1.205 0.230

= 0.008  Adjusted =0.002

  F = 1.451   D-W : 1.623

 ** p<.01

Table 3을 보면 소방관 변수를 사용한 회귀모형의  
은 0.002로서 모형의 설명력은 매우 낮았으며, 모형의 유
의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회귀모형의 F값은 1.451로 
유의도 0.05수준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관의 수와 관련이 없
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원시설세는 경상적 비용보다는 
사업비 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3 가설 2의 검증

연구가설 2의 채택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
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면 소방예산이 증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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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였다.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부족한 일부 광역자
치단체에서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되면 소방부문에 지
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재원을 덜 배정하고 그 대신 복
지나 경제부문에 배정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
역자원시설세와 소방예산간의 회귀방정식의 결과는 
Table 4에 나타나 있다.  

[Table 4] Result of hypotheses 2 

 Item Beta t  p

regional 

resources 

facilities tax

0.340 4.977 0.000

= 0.115   Adjusted =0.111

  F = 24.775**  D-W : 1.239

 ** p<.01

Table  4를 보면 회귀모형의  는 0.111로 본 연구에
서 채택한 변수에 의한 소방예산의 설명력이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 값을 보면 지역자원시설
세가 소방예산과 유의적인 양(+)의 관계를 보이고 있어, 
연구가설 2를 채택할 수 있었다. 

4.4 가설 3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가설 3을 검증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인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고 지역자원시설세를 종속변수
로 하는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나 있다.

[Table 5] Result of hypotheses 3  

 Item Beta t  p

production 0.511 8.193 0.000

= 0.261   Adjusted =0.257

  F = 67.122**  D-W : 1.193

 ** p<.01

Table 5를 보면 지역내총생산변수를 독립변수로 투입
할 경우, 회귀모형의 F값은 67.122로 매우 유의적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주민 1인당 지역내총생산액이 증가하면 
이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도 증가하여 소방재원이 늘어
나는 것으로 판단되어 연구가설 3을 채택할 수 있었다. 
β는 회귀계수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의미하는데, 본 연구
에서 지역내총생산변수가 가장 좋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4.5 가설 4의 검증

회귀분석에서 수도권지역·비수도권지역의 지역자원시
설세가 차이를 보이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에 있다.

[Table 6] Result of hypotheses 4

Item
Levene

test 
 p t p

capial

0.416 0.520 3.268 0.001non

capital  

t 검정을 하기 위하여 먼저 두 집단 분산의 동질성 여
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Levene의 등분산검정을 실시해야 
한다[11]. 분석결과, 두 집단의 모분산이 동질적일 경우 
등분산 자료를 이용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분산이 아
닌 자료를 이용한다. Table 6의 Levene F값 유의도를 보
면 0.416으로 등분산인 자료를 이용하여 t검증을 한다. 
Table 6을 보면 수도권지역 주민 1인당 지역자원시설세
는 0.0107이고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1인당 지역자원시
설세는 0.0088로서 수도권 지역과 비수도권 지역의 주민 
1인당 지역자원시설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시·도의 형태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 평균
의 차이가 발생하는지 검증하기 위하여 t검정을 실시하
였다. 그 결과는 Table 7에 나타나 있다.

[Table 7] Regional differences 

Item
Levene 

test 
 p t p

metropolit

an 0.027 0.880 4.409 0.000

general

Table 7의  Levene F값이 0.027이고 유의확률의 값이 
0.880이므로 P<0.05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집단의 분
산이 같다는 가설을 기각할 수 없다. 따라서 등분산인 자
료를 보면 t값이 4.409이고 유의확률이 0.00으로 0.05보
다 작으므로 5%의 유의수준에서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다
고 볼 수 없다. 즉, 특별시와 광역시의 1인당 지역자원시
설세와 도 지역의 1인당 지역자원시설세 평균 간에 차이
가 발생했다. 그런데 특별시와 광역시 지역의 1인당 지역
자원시설세 평균은 0.0103이고, 도 지역의 1인당 지역자
원시설세 평균은 0.0083로서 특별시와 광역시가 도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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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Table  6과 Table 7의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가설 4는 
채택되었다. 

4.6 가설 5의 검증

소방수요가 증가하면 이에 따라 목적세인 지역자원시
설세가 증가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
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나 있다.

[Table 8] Result of hypotheses 5 

Item Beta t 유의확률  F

fire 0.166 2.327 0.021 0.023 5.415*

rescue 0.547 8.996 0.000 0.295 80.528**

medical 0.090 1.245 0.215 0.003 1.550

inspection -0.028 -0.379 0.705 -0.005 0.144

 ** p<.01

Table 8을 보면 발생적 소방수요 변수 중에서 화재, 구
조발생변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양(+)의 유의적인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발생적 소방수요인 구급발
생변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
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이 
건축물 또는 선박에 국한되고, 구급서비스 등을 받는 수
혜자들은 서비스비용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결
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
해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잠
재적 수요로 인식한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소방검사대상물이 증가와 지역자원시설세간에 유의적인 
관계가 없어서 잠재적 소방수요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영
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 요약과 결론

소방서비스 제공의무가 있는 광역자치단체에서는 한
정된 자원을 여러 사업에 배분할 때 소방업무에 대한 자
원배분은 그 성격상 우선순위가 밀릴 수밖에 없다. 왜냐
하면 평상시에는 주민의 복지나 지역경제발전에 관련된 
사업에 자금이 먼저 배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 발생하여 주민과 여론의 호된 비판을 받고 
나서 관련규정을 강화하고 소방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사례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하려면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 소방
재정을 충분히 확보하여 재난예방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소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서는 지방재정으로부터 소방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 제
도적 방안, 목적세로서의 지역자원시설세를 확대하고 개
편하는 방안, 중앙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확대하여 보장
받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소방의 재
원인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세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사
회·경제적인 환경과 소방수요에 대응하여 지역자원시설
세가 변화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지역자원시설세의 개
편의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지역자원시설세에 관한 5가지 가설을 설정
하고 회귀분석 등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하여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주민 1인당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면 사업비
예산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자원시설세가 목적
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예산에도 유의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경제적인 변수가 지역자원시설세에 유의적
인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의 소득, 도시화
가 진행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시·도의 형태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수도권 지역이 비수도권 지역보다 지역자
원시설세가 많았으며, 특별시·광역시 지역이 도 지역보다 
지역자원시설세가 많았다. 

다섯째, 소방수요가 증가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증가
하는 지를 검증한 결과, 화재나 구조건수가 증가하면 지
역자원시설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급
변수와 잠재적 소방수요변수는 지역자원시설세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

여섯째, 주요한 소방서비스의 하나는 구급업무인데 이
러한 구급업무는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역자원시
설세는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세금이
므로, 구급서비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구급서비스
를 받는 자들이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일곱째, 본 연구결과 지역자원시설세는 사업비 예산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방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을 화재
보험금, 전기, 유류, 고압가스사용으로도 확대하고 세율
도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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